
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7의6] <개정 2026. 1. 6.>

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(제2조제21항 관련)

별표 17의6의 자세한 내용은 별표 제목 오른쪽 한글 아이콘( )을 클릭한 후 아

래 주소를 클릭하거나, 주소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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